
[붙임 2]

[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점기준표] (재공고 관련)

항 목 배점 산정 근거 제출서류(필수 또는 선택)

중소기업
재직기간

60 □ 현 직장 재직기간 : 년
□ 이전 직장 재직기간 : 년 ◦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(필수)

제조
소기업재직

5 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
중 제조업 영위 기업 : 5점 ◦중소기업 확인서(선택)

수상경력 5

□ 훈․포장 : 5점
□ 대통령․총리 표창 또는 상장 : 4점
□ 장관(청장)․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

상장 : 3점
□ 기초자치단체장, 정부투자기관장 표창 또는

상장 : 2점

◦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(선택)

기술·기능인력 7

□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중인 근로자 :
10점(서울, 인천, 경기 제외)

□ 대한민국명장·숙련기술전수자 : 5점
□ 우수 숙련기술자 : 3점

◦연구전담요원 : 연구개발인력 현황,
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

◦기술자 : 기술증서 사본(선택)

자격증 보유 5
□ 기술사 또는 기능장 : 5점
□ 기사 또는 산업기사 : 4점
□ 기능사 : 3점

◦자격증 및 증서 사본(선택)

뿌리산업재직 5 □ 뿌리산업 업종 영위 중소기업 : 5점
ㅇ뿌리기업확인서,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증
◦공장등록증명서의 ‘공장의 업종’ 확인(선택)

미성년 자녀
(태아포함)

5
□ 자녀 수 1명 : 1점
□ 자녀 수 2명 : 3점
□ 자녀 수 3명 이상 : 5점

◦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선택)

주택건설
지역재직

5 □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건설지역 반경
6km 이내 소재 기업 재직 : 5점

◦법인등기부 등본, 사업자등록증, 신청서 등으
로 기업 소재지 확인(선택)

성과공제
만기자

3 □ 만기일로부터 3년이내 : 3점
◦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
만기 가입자(선택)

합 계 100


